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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2019.06.19.)에 계약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부칙에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

비율 산정기준」도 보증서 발급금액과 투입비율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별보증은 시행일(2019.06.19.)이후에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며 시행

일 이전에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계속공사 또는 연부액공사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다만, 원도급공사는 시행일이전에 체결되고 하도급공사는 시행일이후에 체결된 경우 원도급공사와 하도급

공사는 현장별보증의 적용기준이 달라 동일한 현장에서 현장별보증과 대여계약별보증이 혼재될 수 있습

니다.

1. �현장별보증의 시행일(2019.06.19.)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에 대하여 
 현장별보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보증서 발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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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과 하도급의 현장별보증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은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합니다. 즉, “종합건설업종

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전문건설업종을 제외한 종합건설업종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대

금을 대상으로 산출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종의 투입비율 2.8%는 총 도급금액 중 원도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대여

금액(사용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도급금액 20억원의 건축공사인 경우, 56백만원(20억원 × 2.8%)이 

원도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대여계약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업자가 발급하는 현장별보증은 원도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자만을 

보상하며, 하도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원도급사업자가 발급하는 현장별보증과 하도급사업자가 발급하는 현장별보증은 보상대상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 �(주의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의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며 원도급과 하도급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건설업

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과 구별해야 합니다. 

2. ‌�원도급과 하도급이 각각 현장별보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동일현장에서 현장별보증을 중복으로 발급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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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더라도 공사기간이 5월을 넘으면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

다. (아래의 금액조건과 기간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현장별보증 대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현장별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래와 같습니다.

3. �원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보증을  
 발급하면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
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여계약별보증의 발급대상(현장별보증 면제대상)은 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원도급의 경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예시

대여계약별보증서 발급

도급급액 10억원 도급급액 10억원

공사기간 3개월

도급급액 5천만원

공사기간 7개월

도급급액 5천만원

공사기간 3개월

<<

현장별보증서 발급

<

공사기간 7개월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여계약별보증의 발급대상 공사라도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대여계약별보증 

대신 현장별보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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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별보증의 제외 가능대상인 “산출내역서의 기재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산출내역서 중 “기계경비(중기임차료)”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이 현장별보증발급대상여부를 

판단하여 보증신청을 합니다. 

산출내역서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한 항목으로 “기계경비(중기임차료)”과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있습니다. 이 중 현장별보증의 면제대상인 400만원의 판단은 “기계경비(중기

임차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계경비(중기임차료)”은 대한건설협회가 완성원가 통계 자료 작성시 사용하는 명칭이며 현장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따라 동 항목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만약 동 항목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담당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산출내역서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① ‌�산출내역서의 관련항목금액은 변동가능성이 높으므로 조합이 현장별보증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②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이하라도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현장별보증의  발급이 가능합

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의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과 관련하여 현장별보증 해당여부는 조합원이 판단하

여 보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

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

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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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의 건설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입찰공고문의 건설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문이 없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요 건설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모두 필요한 경우는 토목공사로 분류합니다.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토목공사

(토목·건축공사 포함)

13.5%

조경공사

7.0%
건축공사

2.8% 산업환경설비공사

6.0%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20%

10%

15%

5%

3%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 도장, 철도궤도, 철강재설치공사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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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별보증의 징구서류 중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는 조합원이 날인하여 
서면제출하여야 하나요?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는 보증신청과 동시에 인터넷제출이 가능하며 별도 서면제출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보증을 신청할 때 현장별보증의 업무약정서도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별보증의 업무약정서는 현장별보증, 개별확정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알고 있어야 할 주요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니 반드시 동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별보증의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보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보증수수료

요율은 아닙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공사원가를 분석하여 도급금액 중 원도급 또는 하도

급의 건설기계대여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 추정값입니다. 투입비율은 보증금액을 산출할 기준일 

뿐입니다. 도급금액에 투입비율을 곱한 값은 보증금액이지 보증수수료가 아닙니다.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에 기본요율, 운용요율,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므로 투입비율은 보증수수

료요율과 다릅니다. 

건축공사이고 도급금액이 2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년인 경우 

보증금액 = 20억원(도급금액) × 2.8%(건축 투입비율) ÷ 12개월 × 4개월 = 18백만원

보증수수료 = 18백만원 × 보증수수료요율 × 보증기간

6. 현장별보증의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과 보증수수료요율은 같나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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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기계대여업자는  
현장별보증을 발급한 보증기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도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우리 조합 홈페이지의 “발급사실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현장의 관련 안내표지판

으로도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 홈페이지의 “발급사실조회”를 통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현장별보증 공시조회”를 클릭

할 경우, 우리 조합에서 발급한 현장별보증을 공사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도 각사의 홈페이지에서 각사가 발급한 현장별보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공사현장에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을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

도록 하였으므로 공사현장에서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공사도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 대여계약별보증 포함)를 발급해야하는 현장

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않고 있으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현장도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

징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체공사에 대하 현장별보증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자체공사에 대한 현장별보증서 발급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별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이 조합원에게 발생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보

호라는 현장별보증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장별보증 신청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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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 포함한 도급금액으로  
현장별보증 제외 또는 면제여부를 판단하는지?

10.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로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장기계속공사 또는 연부액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조합원은 현장별보증서를 발급 후 최초 도급계약의 착공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계속공사라고 하더라

도 보증금액은 투입비율과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액 = 총공사금액 × 투입비율 × 4개월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2. ‌�현장별보증의 경우 1인신청이 가능한지요?

현장별보증도 1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대채무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02 개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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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확정2

개별확정은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증채권자로 확정하는 절차이며 현장별보증의 보증금액을 안

분하는 행위일 뿐 보증서 발급은 아닙니다.  

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는 현장별보증서를 발급 및 해제할 경우 발생이 되며 개별확정의 경우에는 보증한

도 및 보증수수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보상을 위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채권자로 확정을 받아야 하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조합원은 건설기계대여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개별확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별확정도 보증인가요?

2.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현장별보증 발급 후 대여계약금액과 상관없이 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대여계약서 제출과 관련하여 면제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대여계약별보증은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서발급을 면제할 수 있지만 동 내용은 

대여계약서 제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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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

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

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세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

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3. ‌�현장별보증서 발급 후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현장별보증서 발급 후  대여계약서를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서 체결 후 15일이내에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도 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제출된 대여계약서에 따라 보증채권자를 확정하고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보

상을 위하여 대여계약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대여업자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대여계약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여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대여업자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조합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동의에 승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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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도급공사에서 대여계약서를 대표사(구성원)중 1인이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대여계약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

공동도급공사에 대해 현장별보증을 구성원 각자가 각각발급한 경우, 조합원은 대여계약서 계약

당사자에 따라 대여계약서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5. ‌�건설공제조합에서 현장별보증서 발급 및 개별확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별보증서 발급 및 개별확정을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키스콘에서도 별도 조회 가능

대여계약형태
개별확정 책임 및 

대여계약서 제출 의무
개별확정금액

대표사(구성원) 단독계약 대표사(구성원) 단독 대여금액 전액

대표사(구성원) 연명계약 대표사(구성원) 각자 대여금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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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기계대여업자도 대여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조합에서 해당 현장에서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조합의 홈페이지-인터넷창구에서 대여계

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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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고시3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

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

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

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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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

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

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

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

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1. ∼ 3. (생략)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
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
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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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

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

하여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

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

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

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x4
공사계약금액 x 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급

공사기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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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

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보증금액 = x4
건설기계 대여금액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계약기간(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

(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

도급하는 경우 포함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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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다.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가 , 다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

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

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구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4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36%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24%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2%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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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가.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나.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4.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5. 행정사항

 가.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16. 6.22)은 폐지한다.

전문건설업종 구분

공사계약금액 대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투입비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20%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15%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10%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5%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3%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공사계약금액 대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투입비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13.5%

건축공사 2.8%

산업환경설비공사 6.0%

조경공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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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본부(고객상담실) 1588-1444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종로지점 02-3449-2100 03188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18층

동대문지점 02-3449-2120 02582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0 한성빌딩 12층

여의도지점 02-3449-2130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4층

서초지점 02-3449-2140 066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7층 (서초동 1554 오피스빌딩)

삼성지점 02-3449-2160 0615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12층(삼성동, 연당빌딩)

인천지점 032-439-7197 21558 인천 남동구 미래로 7(구월동) 현대해상빌딩 3층 

수원지점 031-253-1501 1627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영화동 443-3) 건설회관 2층

안양지점 031-388-0103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22 (관양동 1588-8) 
건설회관 2층

의정부지점 031-877-8191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13층

부천지점 032-324-0384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상동 446) 한국산업은행빌딩 5층

성남지점 031-709-5979 135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야탑동 367-1) BYC빌딩 7층

안산지점 031-413-2185 1547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710) 중앙법조빌딩 206호

일산지점 031-904-8671 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1 교보생명빌딩 10층

춘천지점 033-253-5061 24217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건설회관 1층

강릉지점 033-641-6616 25555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06 (옥천동 81-10) 한화생명빌딩 6층

원주지점 033-746-2217 26387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무실동 1720-3) 금정타워 4층

삼척지점 033-574-6516 2592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7 (남양동) 대성빌딩 4층

청주지점 043-256-5156 287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4 (서운동 47-2) 외환은행빌딩 4층

충주지점 043-854-6720 27347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10 (금릉동 713) 칠화빌딩 4층

대전지점 042-489-7611 3526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지사 빌딩 3층

내포지점 041-631-4101 32256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센트럴타워 3층

천안지점 041-563-0820 3112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신부동 462-1) 소암빌딩 7층

전주지점 063-276-2031 54984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중화산동2가 241-2) 건설회관 3층

광주지점 062-363-0018 61926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174 (양동 42-6)

순천지점 061-722-6057 57967 전남 순천시 이수로 296 (연향동 1317-1) 청우빌딩 6층

목포지점 061-283-3865 58690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6 (상동 889-2) 
한국산업은행 목포지점빌딩 2층

대구지점 053-744-4790 41936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17층(덕산동, 삼성생명빌딩)

포항지점 054-281-9092 37831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1 7층

구미지점 054-456-5901 39281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 (송정동 58) 용은빌딩 6층

부산지점 051-463-8147 4728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부전동) 서면금융프라자빌딩 6층

울산지점 052-245-1504 44417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2층

창원지점 055-294-3261 5131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50 (석전동 245-12)

진주지점 055-762-1217 52725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칠암동 414-10) 아이비타워 601호

제주지점 064-744-1961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연동 301-1)

지점현황


